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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인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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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state and future improvement of food allergies in adolescents and adults in order to prevent 
damage. In this survey, proportions of females, people in their 40s, college graduates, and office workers and housewives with 
allergies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Exactly 41.1% of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food allergies while 
58.9% responded that they had not. According to their responses, the most common food allergy symptom involved the skin 
while whole-body allergic reactions were rare.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frequency of their food allergies was two or three 
times. There was a variety of allergenic foods, including fast food, eggs, mackerel and milk, and instant food was ranked as 
the most allergenic food.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from damage caused by food allergens, the food allergen 
labeling system must be improved. A better food allergen labeling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avoid potential risks of 
allergic reactions and ensure national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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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

화와 환경오염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

기 결막염 등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

하고 있다(Yang SH et al 2009).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로 확

대로 인해 유아에게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분유를 먹이는 경

우가 많고, 서구화된 식생활과 식품 가공기술의 발달로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알레

르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Seo WH et al 2011).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들은 우리의 먹거리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한 동

시에 식품 알레르기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섭취 후에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지역마다 다르게 보

고되고 있지만, 유럽과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

에 따르면 소아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2∼8% 발병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hn KM 2011, Kim DS et al 
2011). 우리나라도 영유아기를 시작으로 소아기 및 청소년기

의 알레르기 질환이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Kim KH et al 2011).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3.8
∼5.1%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Lee SY et al 2012),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식품 알레르기

라고 진단한 비율이 1995년 4.6%에 이어 2000년 5.2%, 2005
년 6.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학교 내 급식이 늘

어나면서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Hong SJ et al 2008). 특히, 청소년의 경우, 식품 알

레르기로 인해 무분별하게 식품을 제한하거나, 적절한 대체

식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영양불량으로 인한 성장 지연

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Lee AH et al 2013).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교급식 안전성 향상을 위

해 학교급식법을 2013년 11월 23일 개정(법률 제11771호)하
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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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13종의 식품이 있는 경우에는 급식대상 학생에게 이

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http://www.law.go.kr 2013).
현재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임상적인 치료 방법은 없으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또는 그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 방법

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이를 첨가한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비록 식품 알레르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식품 알레르기 증상

중에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는 생

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
회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

을 해야 한다(Ko YS 2004).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선진국에서

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제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

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
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아황산염

등의 13가지 항목에 대해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1-67호)가 시행되고 있다(Lee 
SY et al 2011, http://www.mfds.go.kr 2011). 그러나 한국소

비자원의 2010∼2011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

품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 사례 1,354건 중 원재료명이 확

인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의무 대상 13개 품목이 아닌

다른 원재료에 의한 알레르기 사고가 236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http://news.mk.co.kr 2012). 
이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대상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표시 대상 원재료의 성분과 같은 종(種)에 속하

는 식물이나 동물 성분이 유사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함

유하고 있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

우, 특정 식품군을 포괄하는 통칭명에 포함되는 모든 원재료

를 표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 범위가 국내보다 훨씬 
광범위한데 비해,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대상 품목은 단순 단위의 품목으로 제한적이어서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실태 및 알레르기 식품 표

시 제도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도 관리 방안(Seo SH 2000), 알레르기 유발 식

품 표시 제도에 관한 법학적 고찰(Ko YS 2004), 알레르기 내

원 환자의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에 대한 사용도와 만족도 조

사(Lee SY et al 2011), 서울지역 학교 급식에서의 식품 알레

르기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조사(Park EJ 2012), 용인지역

초등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경험에 따른 알레르기 표시제 인

지도 및 식생활 지침 실천 비교(Choi YM 2013), 경북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도에 대한 인

지도 및 자녀의 식품 알레르기 실태(Kim YG 2013), 전남지

역 초․중 영양교사의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인지도 및 수행

도 연구(Kim YM 2013) 등으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소아 등의 특정 연령층이나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대부분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대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

생 실태를 조사하여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빈도를 효과적으

로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과 부산 등지의 대도시에서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10대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남녀 400명을 대상으

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와 개선안에 대해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서 E-mail을 통한온라인 조사, 우편조사, 직접 방문 조사 등

의 방식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 대상자가 설문지

에직접 기록하게 하는 자기 기입방식(self-administered ques- 
tionnaire survey)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350부 중에서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319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설문지는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Seo SH(2000), Ko YS 

(2004), Lee SY et al(2011), Park EJ(2012), Kim YG(2013) 등
의 선행 연구를참고하여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연구

자가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식품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

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설문 문항의 난해하고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조사 대

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 및 식비 지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와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 발생 부위, 발생

횟수, 대처 방법, 알레르기 유발 식품, 식품 알레르기 피해 예

방을 위한 개선 사항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를 위해 분석에 활용된 설문 자료에 대한 통계 처

리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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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χ2-test)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차이에 대한 검증의

유의수준은 α=0.05, α=0.01, α=0.001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남자

가 32.9%, 여자가 67.1%로 나타났고, 연령은 40∼50세 미만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30∼40세 미만이 28.8%, 20∼30세 미

만 21.3%, 50세 이상이 9.7%, 13세 이상 20세 미만 9.1% 순이

었다. 학력을 보면, 대학교졸업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고
졸이하가 16.6%, 중․고등학교 재학생 8.5%, 대학원 재학 7.2 
%, 대학원 졸업 6.0%, 대학교 재학 5.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보면, 사무직과 주부가 각각 21.6%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17.9%, 기타 13.8%, 전문직 12.2%, 생산직 7.2%, 자영업 
3.1%, 서비스 영업직 2.5%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을

보면, 200∼300만 원 미만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0∼500만 원 미만 20.4%, 100∼200만 원 미만 18.8%, 300
∼400만 원 미만 18.8%, 500만 원 이상 15.0%, 100만 원 미만 
5.6% 순이었다. 월평균식비 지출을 보면, 30∼50만 원 미만

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70만 원 미만 23.2%, 
110만 원 이상 16.6%, 70∼90만 원 미만 15.7%, 90∼110만 원 
미만 14.4%, 30만 원 미만 6.6%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 표집 비율이 낮은 집단은 통계 분석 단

계에서 생길 수 있는 정규 분포 가정의 오류와 의미 해석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집단간 
리코드(recode)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 조사

1)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유병률은 Table 2와 같이 전체의

41.1%가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

자(43.9%)가 남자(35.2%)에 비해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경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30∼40세가 50.0%로서,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세 이상 45.2%, 20∼30세 38.2%, 40∼50세 37.4%, 13세 이

상 20세 미만 27.6% 순으로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400∼500만 원 미만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N(%)

Gender
Male 105(32.9)

Female 214(67.1)

Age

13≤∼20  29(9.1)

20∼30  68(21.3)

30∼40  92(28.8)

40∼50  99(31.0)

50≤  31(9.7)

Educational 
level

Middle․high school students  27(8.5)

High school graduates or lower  53(16.6)

University students  17(5.3)

University graduates 180(56.4)

Graduate school students  23(7.2)

Over graduate school  19(6.0)

Occupation

Office worker  69(21.6)

Service & salesman   8(2.5)

Expert  39(12.2)

Owner  10(3.1)

Manufacturing workers  23(7.2)

Student  57(17.9)

Housewife  69(21.6)

Others  44(13.8)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18(5.6)

100∼200  60(18.8)

200∼300  68(21.3)

300∼400  60(18.8)

400∼500  65(20.4)

500≤  48(15.0)

Monthly food 
expenses 

(10,000 won)

∼30  21(6.6)

30∼50  75(23.5)

50∼70  74(23.2)

70∼90  50(15.7)

90∼110  46(14.4)

110≤  53(16.6)

Total 3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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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alence rate of food allergy N(%)

Variable Allergy Non-allergy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37(35.2) 68(64.8) 105(100.0)

6.209(.138)
Female 94(43.9) 120(56.1) 214(100.0)

Age

13≤∼20 8(27.6) 21(72.4) 29(100.0)

2.196(.184)

20∼30 26(38.2) 42(61.8) 68(100.0)

30∼40 46(50.0) 46(50.0) 92(100.0)

40∼50 37(37.4) 62(62.6) 99(100.0)

50≤ 14(45.2) 17(54.8) 31(100.0)

Educational
level

Middle․high school students 7(25.9) 20(74.1) 27(100.0)

10.220(.069)
High school graduates or lower 19(35.8) 34(64.2) 53(100.0)

University students․graduates 80(40.6) 117(59.4) 197(100.0)

Graduate school students․graduates 25(59.5) 17(40.5) 42(100.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3(16.7) 15(83.3) 18(100.0)

10.300(.067)

100∼200 18(30.0) 42(70.0) 60(100.0)

200～300 30(44.1) 38(55.9) 68(100.0)

300～400 28(46.7) 32(53.3) 60(100.0)

400～500 32(49.2) 33(50.8) 65(100.0)

500≤ 20(41.7) 28(58.3) 48(100.0)

Total 131(41.1) 188(58.9) 319(100.0)

49.2%로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0만 원 이상 41.7%, 300∼400만 원 미

만 46.7%, 200∼300만 원 미만 44.1%, 100∼200만 원 미만

30.0%, 100만 원 미만 16.7%로 나타나서 소득이 높을수록 식

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서 특정 식품을 섭취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상 반응으로 중의

하나이다.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성별, 연령, 지역, 인종, 
계절, 유전, 위장관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발병하는 다중 요인 질환(multifactorial disease)으로

서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코흐

트 연구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지역에 따라 다

르기는 하지만 약 4∼6%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n 
DY et al 2002, Han YS et al 2004, Sampson HA 2004, 
Luccioli S et al 2008, Ellen E et al 2009, Ahn KM 2011).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률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데,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1995년과

2000년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

로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을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

5.1% 정도로서, 초등학생은 1995년 4.4%에서 2000년 4.7%, 
중학생은 1995년 3.8%에서 2000년 5.1%로서 해마다 식품으

로 인한 알레르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Ahn KM 2011, 
Lee SY et al 2012).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n DY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3세 이후 식품 알레르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나

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계와 장점막이 성숙되어 식품 항원

의 흡수가 감소하고,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표적 장기의 내

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Son DY et al 2002). 그러나 본연구

결과에서는 중장년층인 30∼50세가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빈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면역력이나 소화

기가 약한 소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하여 면역 능력을

충분히 갖춘 청소년과 성인이기 때문으로, 특히 중장년층인

30∼50세는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으로서 바

쁜사회생활로 외식빈도가 높아,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

품인 동물성 식품과 식품 첨가물 등의 접촉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

빈도와 원인식품에 대해 연구한 Han JS et al(1997)도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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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병률이 남자(19.1%)보다는 여자(22.3%)가 높고, 
30대(14.3%)가 높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

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을 동물성 식품과 식물

성 식품으로 나누어 보면 육류, 어류, 계란, 우유 등의 동물

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1가지 식품에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식품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과 교차 반응(cross-reactivity)을 하여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

우도 보고되고 있다(Kim KE et al 1995). 또한 타르계 색소

나 안식향과 같은 일부 식품 첨가물은 기존에천식이나 아토

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Oh JW 2010),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은 정상인

에 비해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불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인스

턴트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채소나 과

일의 섭취는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다(Yang SH et al 2009). 
따라서 기존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 알레르기 연구뿐만

아니라, 바쁜 직장생활로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결식률이 높

으며, 외식 빈도가 높아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빈도

가 증가할 수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 알레르기 연

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식품 알레르기 증상 발생 부위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 중에 증상이 발생된 부위에

대해서 다중 응답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피부가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흡기가 10.9%, 소화기 6.8%, 
전신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

면, 성별에 따라서는 피부를 제외하고 남성이 모두 높은 비

율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피부에서 13세 이상 20세 미만이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흡기는 40∼50세가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화기(20.0%)와 전신(6.7%)은 5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일반적 특성이 알레르기 증상의 유형 분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1차 접촉 기관인 소화기와 2차 접

촉 기관인 피부, 코, 폐 및 혈관 등 모든 기관에서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증상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두

드러기, 혈관 부종,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질환뿐만 아

니라, 설사, 구토,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과 천식이나 비염

과 같은 호홉기 증상과 결막염 등이 나타날수 있다(Ahn KM 

2011). 그러나 편두통, 행동장애,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

과 식품 알레르기와의 연관성은 아직증명되어 있지 않은 상

태이다(Kim KE et al 1995). 경구 유발 시험에서도 식품 알

레르기 증상으로 피부에 발생하는 두드러기(84.4%)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천식, 비염, 결막염 등의 호흡기

(50.0%)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14.4%) 순서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Lee KY et al 1997), 서울 시내

초등학생의 식품 알레르기 실태에 대해 조사한 Kim DS et 
al(2011)도 가려움, 홍반, 두드러기 등의 피부증상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렇게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

상 중에 피부 증상이 많은 것은 최근 들어 늘어난 아토피 피

부염 때문으로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 비해서 식품과의 연관

성이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Han YS et al 2004, Greenhawt 
M 2010, OH JW 2010, Kim DS et al 2011). 본 연구 결과를

비롯해서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식품 알레르기 증상 중에 생

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

스(anaphylaxis)에 대한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서양에서 아나필락시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된

땅콩과 같은 견과류 섭취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ee SY et al 2012).
국내 우유 알레르기 환아의 대두 알레르기 발생빈도에 대

해서 조사한 Son DY et al(2002)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부

에 나타나는 두드러기 증상이 늘어나는 반면, 소화기 증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

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피부 점막이

약하고, 소화기의 발달이 미숙한 소아가 아니고, 청소년과 성

인이기 때문으로,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50세 이상에

서 소화기 증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에 Son DY et al 
(2002)의 연구 결과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빈도와 원인 식품에 대해 연구한 Han 
JS et al(1997)도 전체적으로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가장 많

고, 다음으로 코, 눈, 천식, 소화기, 두통 순으로 알레르기 증

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알레르기 증

상의 유형 분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 알레르기 발생 횟수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 중에 발생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전체적으로 연 2∼3회가 42.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에 따라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연 2∼3회가 가장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연 1회와 2∼3회가 동

일하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20∼30세를 제외

하고, 모든 연령에서 연 2∼3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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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s in which symptoms of food allergy occur N(%)

Variable Cutaneous Respiratory Gastrointestinal Systemic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32(78.0)1)  5(12.2)  3(7.3) 1(2.4)  41(100.0)   .880

(.927)Female  86(81.1) 11(10.4)  7(6.6) 2(1.9) 106(100.0)

Age

13≤∼20   8(88.9)  1(11.1)  0(0.0) 0(0.0)   9(100.0)

26.653*

(.046)

20∼30  22(78.6)  2(7.1)  3(10.7) 1(3.6)  28(100.0)

30∼40  44(86.3)  4(7.8)  3(5.9) 0(0.0)  51(100.0)

40∼50  35(79.5)  7(15.9)  1(2.3) 1(2.3)  44(100.0)

50≤   9(60.0)  2(13.3)  3(20.0) 1(6.7)  15(100.0)

Educational 
level

Middle․high school students   7(87.5)  1(12.5)  0(0.0) 0(0.0)   8(100.0)

13.302
(.864)

High school graduates or lower  16(72.7)  3(13.6)  3(13.6) 0(0.0)  22(100.0)

University students․graduates  71(78.0) 11(12.1)  6(6.6) 3(3.3)  91(100.0)

Graduate school students․graduates  24(92.3)  1(3.8)  1(3.8) 0(0.0)  26(100.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3(100.0)  0(0.0)  0(0.0) 0(0.0)   3(100.0)

12.404
(.901)

100∼200  16(80.0)  3(15.0)  1(5.0) 0(0.0)  20(100.0)

200∼300  28(84.8)  3(9.1)  2(6.1) 0(0.0)  33(100.0)

300∼400  27(84.4)  2(6.3)  2(6.3) 1(3.1)  32(100.0)

400∼500  27(77.1)  3(8.6)  4(11.4) 1(2.9)  35(100.0)

500≤  17(70.8)  5(20.8)  1(4.2) 1(4.2)  24(100.0)

Total 118(80.3) 16(10.9) 10(6.8) 3(2.0) 147(100.0)

* p<0.05.
1) Multiple answer allowed.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하고, 연 2∼3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연 1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난 100∼200만 원 미만을 제외하고, 연 2∼3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500만 원 이상에서는 연

2∼3회와 6회 이상이 동일하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 특성이 알레르기 증상의

유형 분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이 연 2∼3회 정

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알레르기와 달리

식품 알레르기는 계절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알레르

기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식품과 
접촉할 때에만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Kim 
YS et al 2001, Yang SH et al 2009). 식품 알레르기는 생후 
1∼2년에 발생하였다가 성장하면서 자연 소실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Ahn KM 2011), 일반적으로 소아 알레르기 질

환의 약 70% 정도는 사춘기를 지나면서완화되지만, 20∼30%
는 성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JW 
2010). 우유 알레르기는 생후 1년에 발생하여 5세경에 약 80%
에서 자연 소실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Sampson HA 1999), 
스페인에서의 실시한 전향적 연구에서 2세 이전에 발생한

계란알레르기의 66%가 5세 이전에 자연 소실된다고 보고하

였으나(Boyano-Martínez T et al 2002), 미국에서 실시한 후

향적 연구에서는 계란 알레르기는 6세까지는 12% 자연 소실

되고, 16세까지는 68%가 자연 소실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Savage JH et al 2007).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는 평생 지

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소아에서 발생한 땅콩

알레르기도 약 20%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소실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kolnick HS et al 2001). 그러나 최

근 연구에 의하면, 식품 알레르기가 과거에 비해 자연 소실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Ahn KM 2011). 콩 알레르기는 1세에 50%, 2세에 67 
%의 환자에서 자연소실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Sam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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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number of annual occurrence of food allergy N(%)

Variable 1 time 2∼3 times 4∼5 times 6 times≤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12(32.4) 14(37.8)  4(10.8)  7(18.9) 37(100.0) 2.288

(.515)Female 25(26.6) 42(44.7) 16(17.0) 11(11.7) 94(100.0)

Age

13≤∼20 1(12.5) 3(37.5)  2(25.0)  2(25.0) 8(100.0)

12.484
(.408)

20∼30 11(42.3) 11(42.3)  1(3.8)  3(11.5) 26(100.0)

30∼40 12(26.1) 17(37.0)  8(17.4)  9(19.6) 46(100.0)

40∼50 10(27.0) 16(43.2)  8(21.6)  3(8.1) 37(100.0)

50≤ 3(21.4) 9(64.3)  1(7.1)  1(7.1) 14(100.0)

Educational 
level

Middle․high school students 1(14.3) 2(28.6)  2(28.6)  2(28.6) 7(100.0)

17.356
(.298)

High school graduates or lower 7(36.8) 10(52.6)  1(5.3)  1(5.3) 19(100.0)

University students․graduates 20(25.0) 34(42.5) 13(16.3) 13(16.3) 80(100.0)

Graduate school students․graduates 9(36.0) 10(40.0)  4(16.0)  2(8.0) 25(100.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0(0.0) 3(100.0)  0(0.0)  0(0.0) 3(100.0)

17.571
(.286)

100∼200 8(44.4) 7(38.9)  3(16.7)  0(0.0) 18(100.0)

200∼300 11(36.7) 12(40.0)  3(10.0)  4(13.3) 30(100.0)

300∼400 6(21.4) 14(50.0)  4(14.3)  4(14.3) 28(100.0)

400∼500 9(28.1) 14(43.8)  5(15.6)  4(12.5) 32(100.0)

500≤ 3(15.0) 6(30.0)  5(25.0)  6(30.0) 20(100.0)

Total 37(28.2) 56(42.7) 20(15.3) 18(13.7) 131(100.0)

& Scanlon 1989), Savage JH et al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콩 알레르기 환자를 대상으로 1∼19년간추적하여 관찰한 결

과, 4세까지는 25%, 6세까지 45%, 10세까지 69%만이 자연

소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비교적 많은 
메밀 알레르기는 발병 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나이가 든뒤에도 자연 소실되지 않고 계속 오래간다(Oh JW 
2010). 특히 최근 들어 무분별한 가공식품의 소비로 식품 첨

가물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알레르기 증상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h JW 2010). 가공식품에는 여러 가

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 내인성천식 환자에게 기관지 경

련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각종 색소 첨

가물은 화학적 알레르겐으로 작용하여 면역계 민감성을 떨

어뜨리고, 나아가 체내 순환작용을 통해 심각한 경우, 뇌에 영

향을 미쳐학습과 행동에 장애를 일으켜, 알레르기성긴장 피

로 증후군(allegic tension-farigue syndrome)을 일으킨다고 보

고하고 있다(Warrington RJ et al 2006, Yang SH et al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건데, 식품 첨가물에 의한 알레르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이가 들어도 자연 소실되지

않고 늘어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리 방안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Ahn KM 2011).

4)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 방법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병원 치

료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약물치료 20.6%, 별다른 대처하지 않음 16.0%, 기타

6.1%, 알레르기 원인 식품 제한 3.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병원치료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약물치료를

한다고 응답한 5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식품 알

레르기 발생 시 병원치료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연령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학력과 소득에 따

라서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병원치료를 한다는 응답이 가

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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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학력과 소득이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 방법의 유

형 분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응

급실 방문이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

다(Lee SY et al 2012).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는 원인 식품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지만, 특정 식품의

섭취를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 식품뿐 아니라, 특정 단백질

성분으로 포함된 식품까지 모두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양학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Ahn KM 201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게 대체식

품을 알려주어야 한다. 가령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우

유 대신에 완전 가수분해한 조제유를 대체식품으로 추천하

고 있으며, 이 외에도 amino acid-based formula가 이용되기

도 한다(Muraro MA et al 2002). IgE 비매개형 우유 알레르

기가 있는 환자의 약 50% 정도가 콩에도 동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므로 대체 식품으로서 콩을 섭취하는 것도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르트, 
버터, 치즈 등의 유가공품과 우유를 넣어 만든 식품도 섭취

해서는 안 되지만, 한창성장해야 하는 소아에게 우유를 마시

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칼슘섭취가 제한되어 원활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칼슘을 대치할 수 있는 식품

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다. 우유와 함께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인 식품인 계란도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에 계란뿐만 아니

라, 계란이 재료로 들어가는 모든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 성

장기에 있는 소아에게 계란의 섭취를 무조건 제한할 경우에

는 성장과 발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육류, 생선, 두부, 우유 등 다른 단백질 식품을 선택

하여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Ahn KM 2011). 식품 알레

르기의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인이 되는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진단은 불필요한 식이 제한을 초

래하고, 이러한 식이제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소아의 성

장발육을 저해하거나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
순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품 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

결되지 않는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한 팀을 이루어 환자

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체식품을 알려주고,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 환자들은 이에 대

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WK 2006).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 중에 생명을 위협할 정

도로 위험한 아나필락시스는 식품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개
인의 부주의나 비의도적인 섭취에 의해서 사망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원인 식품을 무조건 제한하는 정도의

일회성 치료의 경우는 영양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Seo 
WH et al 2011). 따라서 단순히 알레르기를 일으킨 원인 식

품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진단과 근

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Ahn KM 2011). 응급실 내원 환자의 
식품 알레르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Seo WH et al 
(2011)은 응급실에서 증상이 호전된 후에 관련 전문의의 진

료를 받고 알레르기 검사를 한 경우는 7건(23%)에 불과하다

고 보고하였고,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1995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중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경

우는 11.9%인데 비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식품 알

레르기를 진단 받은 경우는 2.7%라고 보고하여 식품 알레르

기 발생 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Allergy and Respiratory disease Committee on Epi- 
demiology 2002).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에 식

품 알레르기 발생 후에 병원치료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

체의 53.4%로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전문가로부터적절

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알레르기의 원인인 되는

식품만 제한하거나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수의 환자들이 식품 알레르기

발생 후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로 원인 식품을 제한하고 있는 아

동 중에 27%만이 실제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

고(Kim DS et al 2011), 원인 식품 섭취 후에 증상 발현 시간

이 30분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

요하지만, 응급실에서 치료 후에 정확한 진단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식품 알레르기가 자연 소실되지 못하고 재발하고 있

다(Han JS et al 1997, et al 2011). 또한 자기 스스로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없는 소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증상은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Seo WH et al 2011, 
Lee SY et al 2012).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치

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리의 차원을 넘어 전문가에 의

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병행될수 있도록 아나필락시스 동

맹(food allergy and anaphylaxis alliance)을 맺은 서구 여러

나라의 사례와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기관의긴밀한 협

조와 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5)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종류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 중에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

식품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총

44종의 식품으로 이중 1% 이상 응답률이 나온 알레르기 유

발 식품을 살펴보면, 인스턴트 식품이 12.6%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숭아 10.6%, 패스트푸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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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thods of coping with food allergy N(%)

Variable Hospital care Medication Restriction of 
allergenic food

No alternative 
in particular Other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15(40.5)  9(24.3) 1(2.7)  9(24.3) 3(8.1) 37(100.0) 30.529

(.156)Female 55(58.5) 18(19.1) 4(4.3) 12(12.8) 5(2.1) 94(100.0)

Age

13≤∼20 5(62.5)  0(0.0) 0(0.0)  2(25.0) 1(12.5) 8(100.0)

33.562*

(.029)

20∼30 10(38.5)  9(34.6) 1(3.8)  4(15.4) 2(7.7) 26(100.0)

30∼40 31(67.4)  7(15.2) 2(4.3)  6(13.0) 0(0.0) 46(100.0)

40∼50 20(54.1)  4(10.8) 2(5.4)  8(21.6) 3(8.1) 37(100.0)

50≤ 4(28.6)  7(50.0) 0(0.0)  1(7.1) 2(14.3) 14(100.0)

Educa- 
tional
level

Middle․high school 
students 5(71.4)  0(0.0) 0(0.0)  1(14.3) 1(14.3) 7(100.0)

20.602
(.205)

High school graduates
or lower 8(42.1)  8(42.1) 0(0.0)  3(15.8) 0(0.0) 19(100.0)

University 
students․graduates 41(51.3) 17(21.3) 5(6.3) 12(15.0) 5(6.3) 80(100.0)

Graduate school 
students․graduates 16(64.0)  2(8.0) 0(0.0)  5(20.0) 2(8.0) 25(100.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1(33.3)  2(66.7) 0(0.0)  0(0.0) 0(0.0) 3(100.0)

7.999
(.715)

100∼200 11(61.1)  5(27.8) 0(0.0)  2(11.1) 0(0.0) 18(100.0)

200∼300 18(60.0)  4(13.3) 1(3.3)  7(23.3) 0(0.0) 30(100.0)

300∼400 13(46.4)  4(14.3) 1(3.6)  7(25.0) 3(0.7) 28(100.0)

400∼500 15(46.9)  9(28.1) 1(3.1)  4(12.5) 3(9.4) 32(100.0)

500≤ 12(60.0)  3(15.0) 2(10.0)  1( 5.0) 2(10.0) 20(100.0)

Total 70(53.4) 27(20.6) 5(3.8) 21(16.0) 8(6.1) 131(100.0)

* p<0.05.

계란 6.8%, 고등어 6.5%, 우유 5.8%, 돼지고기 4.8%, 새우 4.1 
%, 빵 3.1%, 꽃게 3.1%, 과자 2.4%, 땅콩 2.4%, 소스 2.4%, 홍
합 2.0%, 랍스터 1.7%, 콩 1.7%, 밀가루 1.4%, 쇠고기 1.4%, 
닭고기 1.4%, 굴 1.0%, 꼬막 1.0%, 바지락 1.0%, 사과 1.0%, 
호두 1.0%, 유지류 1.0%, 아이스크림 1.0%, 메밀 1.0% 순으

로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아

는 우유, 계란, 땅콩, 콩, 밀 등이, 성인에서는 땅콩 등의견과

류, 어패류, 갑각류 등이 약 85∼90%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

게서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Sampson HA 1999, Ahn KM 
2011).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식품은 지역적

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지역별로 섭취하는음식의 종

류나 식습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에서는 땅콩이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

인 물질이지만, 중국이나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아시아에서

는 땅콩을 튀기거나 삶아 먹는 조리법으로 땅콩이 알레르기

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어, 식품

종류 별로 식품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Ahn KM 2011). 이 외에도 참깨알레르기

는 이스라엘에 많고, 메밀 알레르기는 일본과 한국에서 발생

률이 높은 편이다(Dalal I et al 2002, Wieslander & Norbäck 
2001). 국내 영유아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

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응답한 식품의 종류는 계

란, 우유, 과일, 견과류(땅콩 제외), 갑각류, 땅콩, 생선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Seo WH et al 2011), 과일에 의해 발생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응급실에 내

원한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원인 식품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

르면 생선이 19.4%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고, 우유, 해산

물, 닭고기가 각각 11.1%였고,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호두,
새우, 게, 번데기, 땅콩, 소고기 등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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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Lee SY et al 2012). 이 외에도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 Jeong 
HG et al(1990)은 육류와 어류를, Min KU(1991)은 소아에게

서 우유와 계란을, 성인에게서 해산물과 갑각류를 들고 있고, 
Han JS et al(1997)은 고등어, 복숭아, 돼지고기, 닭고기, 우
유, 계란 등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제외하고는 선행 연구와 같이 계란, 생선, 우
유, 돼지고기, 새우, 갑각류, 견과류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발생

비율이 높고, 과일에 의한 알레르기는 복숭아를 제외하고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결과는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으로 땅콩과 우유 및 유제품, 갑각류 등이 높은 빈

도를 차지한 북미나 유럽, 동남아 등지의 연구보고와는 상당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umphrey R 2004, Bock 
SA et al 2007, Piromrat K et al 2008, Rudders SA et al 2010, 
Arroabarren E et al 2011, Lee SY et al 2012), 이렇게 국내외

연구 간에 약간의 상이한 차이가 난 이유로는 지역별로 섭취

하는 음식의 종류와 식습관의 차이 외에도 연구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

후에 환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확진검사로 추천되는

이중맹검 식품경구 유발검사(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food challenges) 대신에 환자의 병력 청취나 소수의 식품에

대한 피부시험 만으로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때문으로 실험실 
검사를 통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Kim YS et al 2001, Kim DS et al 
2011, Lee SY et al 20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1년 11월 7일 개정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2011-67호)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

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등의

13종 식품을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

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

품 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

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http:// 
www. mfds.go.kr 2014).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특정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성분명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교육하여, 원하지 않는 알레르겐의 섭취

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는 규정대로 원활하

게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Ahn KM 2011, Lee AH et 
al 2013). 2010∼2011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

스템의 식품 알레르기 부작용 사례 중에 알레르기 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닭고기, 쇠고기, 장어, 명태, 미꾸
라지, 참치, 굴, 홍합, 전복 등 식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ttp://news.mk.co.kr 2012), 이와 같

이 표시 대상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표시 대상 원

Table 6. Kinds of allergenic food N(%)

Variable N(%)
Instant food  37(12.7)

1)

Peach  31(10.6)
Fast food  25(8.5)
Egg  20(6.8)
Mackerel  19(6.5)
Cow milk  17(5.8)
Pork  14(4.8)
Shrimp  12(4.1)
Bread   9(3.1)
Crab   9(3.1)
Cookie   7(2.4)
Peanut   7(2.4)
Sauce   7(2.4)
Mussel   6(2.1)
Lobster   5(1.7)
Soybean   5(1.7)
Wheat flour   4(1.4)
Beef   4(1.4)
Chicken   4(1.4)
Oyster   3(1.0)
Cockle   3(1.0)
Manila clam   3(1.0)
Apple   3(1.0)
Walnut   3(1.0)
Oil   3(1.0)
Icecream   3(1.0)
Buckwheat   3(1.0)
Milk powder   2(0.7)
Mushroom   2(0.7)
Almond   2(0.7)
Yogurt   2(0.7)
Alcohol   2(0.7)
Potato   2(0.7)
Mango   2(0.7)
Melon   2(0.7)
Pupa   2(0.7)
MSG   2(0.7)
Small octopus   1(0.3)
Edible shoots of a fatsia   1(0.3)
Duck   1(0.3)
Gingko nut   1(0.3)
Skate   1(0.3)
Kiwi   1(0.3)
Tomato   1(0.3)

Total 292(100.0)

1) Multiple answer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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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성분과 같은 종(種)에 속하는 식물이나 동물은 구조가

비슷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IgE(Immune 
globulin E)가 결합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Kim 
KH et al 201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유럽연합(EU), 
미국 등지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대상 품목을 포괄

적인 통칭명(견과류․어류․갑각류․패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단위 품목으로 가공

식품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0, Korea Consumer Agency 2012). 환경위해성예방협회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의 70% 이상이 일반 식당이나 학교 등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비포장 식품을 먹고 발생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ttp://www.nocutnews.co.kr 2013). 그
리고 여러 종류의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

들도 있는데, 다른 종류의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

이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과(科, family)나 속(屬, genus)에 속

하는 다른 식품과 교차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비포장식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었는지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하나, 현행 법

령상으로 가공식품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비포장

식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다(Kim KE et al 1995, http://www.nocutnews.co.kr 
2013). 극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외국

의 사례와 같이 표시규정을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개선하여

해당되는 모든 원재료 성분을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공

식품뿐만이 아니라 비포장식품에도 표시하도록 새로운 법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http://news.mk.co.kr 2012, 
http://www.nocutnews.co.kr 2013).

6)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한 개선 사항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는 Table 
7과 같이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개선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비자의 관심과노력 24.1%, 식품제조업

자의 교육과 관리 12.2%,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홍보 11.3%,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10.7%,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관리

8.5%, 소비자 대상 예방교육 5.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소비자의 관

심과 노력(27.6%)이 여자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제도 개선

(31.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30∼40세는 소비자

의 관심과노력이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개선과 함께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50세 이상은 소비자의 관심과노력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제

도 개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서는 학력을 보면 고졸이하를 제외하고는 식품 알레르기 표

시 제도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100만 원 미

만은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개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0∼200만 원 미만은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 원 이상부

터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 개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사

용도와 만족도에 조사한 Lee SY et al (2011)의 연구에서 현

행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에 대해서 전체 조사자의 90%가 알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중 23.5%만이 알레르기 식품 표

시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응답하여서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

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하며,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조사자의 73.1%가 현행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에 대해

서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불만족한 사항으로 식품 라

벨의 표시 확인이 어렵다가 2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세한 표시가 필요하다(21.8%),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

다(21.1%), 글씨가 너무 작다(12.1%),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

다(9%) 등이흔한 불만족 사항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불

만족 사항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알레르기 식품 표시를 확인

하고 않고 식품을 구매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산 어린이 가공식품(영유아용 이유식, 비스켓, 초콜릿등) 
32개 제품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실태를 조

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

한 표시는 하고 있으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는

원재료 표기란에 다른 원재료 성분과 활자 크기, 글자체, 배
경, 색상 등의 차이가 없어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Korea Consumer Agency 2012). 우리나라보다 먼저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

우도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에 대해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너무 복잡한 라벨이나 너무 많은 경고성 문구, 이해

하기 어려운 내용, 불충분한 설명 등이 불만족 사항으로 작

용하여 만족도가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Hefle SL et al 2007, 
Vierk KA et al 2007, Cornelisse-Vermaat JR et al 2008, Lee 
SY et al 2011). 따라서 소비자의 사용도와 만족도가낮아, 법
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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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mprovements for prevention of damage from food allergy N(%)

Variable

Concerns 
and efforts 

of 
consumers

Preventive 
education 

for 
consumers

Education and 
management 

of food 
manufacturers 

and sellers

Accurate 
diagnosis 

and 
management 
by experts

Strengthening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and 
supervision

Improve-
ments of 

food 
labeling 
systems

Enhancement 
of publicity 

of food 
labeling 
systems

Total χ²
(p-value)

Gender
Male 29(27.6)  6(5.7) 12(11.4)  9(8.6) 16(15.2) 21(20.0) 12(11.4) 105(100.0) 26.693

(.301)Female 48(22.4) 12(5.6) 27(12.6) 18(8.4) 18(8.4) 67(31.3) 24(11.2) 214(100.0)

Age

13≤∼20  6(20.7)  1(3.4)  3(10.3)  2(6.9)  3(10.3)  9(31.0)  5(17.2)  29(100.0)

7.219
(.913)

20∼30 11(16.2)  6(8.8)  9(13.2)  7(10.3)  8(11.8) 21(30.9)  6(8.8)  68(100.0)

30∼40 22(23.9)  4(4.3) 14(15.2)  8(8.7)  8( 8.7) 22(23.9) 14(15.2)  92(100.0)

40∼50 27(27.3)  5(5.1)  8( 8.1)  8(8.1) 12(12.1) 29(29.3) 10(10.1)  99(100.0)

50≤ 11(35.5)  2(6.5)  5(16.1)  2(6.5)  3( 9.7)  7(22.6)  1(3.2)  31(100.0)

Educa-
tional 
level

Middle․high
school students  5(18.5)  1(3.7)  3(11.1)  2(7.4)  3(11.1)  9(33.3)  4(14.8)  27(100.0)

23.183
(.639)

High school
graduates or lower 18(34.0)  4(7.5)  6(11.3)  1(1.9)  6(11.3) 13(24.5)  5(9.4)  53(100.0)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46(23.4)  9(4.6) 27(13.7) 21(10.7) 22(11.2) 52(26.4) 20(10.2) 197(100.0)

Graduate school
students․graduates  8(19.1)  4(9.5)  3(7.1)  3(7.1)  3(7.1) 14(33.4)  7(16.7)  42(100.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100  2(11.1)  1(5.6)  3(16.7)  1(5.6)  4(22.2)  4(22.2)  3(16.7)  18(100.0)

15.254
(.808)

100∼200 15(25.0)  3(5.0) 11(18.3)  7(11.7)  8(13.3) 13(21.7)  3(5.0)  60(100.0)

200∼300 17(25.0)  5(7.4)  5(7.4)  6(8.8)  2(2.9) 22(32.4) 11(16.2)  68(100.0)

300∼400 15(25.0)  3(5.0)  7(11.7)  5(8.3)  6(10.0) 16(26.7)  8(13.3)  60(100.0)

400∼500 16(24.6)  4(6.2)  8(12.3)  5(7.7)  5(7.7) 20(30.8)  7(10.8)  65(100.0)

500≤ 12(25.0)  2(4.2)  5(10.4)  3(6.3)  9(18.8) 13(27.1)  4(8.3)  48(100.0)

Total 77(24.1) 18(5.6) 39(12.2) 27(8.5) 34(10.7) 88(27.6) 36(11.3) 319(100.0)

장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불만족 사항을 개선하

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치

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Lee SY et al 2011), 특히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이 되는

식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반응 양상과 수준이 환자마다 다

르기 때문에 개개인별맞춤 형태의 정보 제공과 추후 관리가

필요한데, 현행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이다(Kim DS et al 2011). 
한국소비자원의 식품 알레르기 부작용 사례 중에 알레르기

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식품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조사에서 식품 알레

르기의 70% 이상이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에서 규제하고 있

지 않는 비포장 식품을 먹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서 현행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

다(http://news.mk.co.kr 2012). 미국의 경우도 알레르기 식품

표시가 가공식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다수의

외식업체가 2004년 제정된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및 소비자법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명

시한 알레르기 식품 8가지와 섭취 후 이상반응을 흔하게 일

으키는 물질에 대해서 민감성을 표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또한 알레르기 식품 표시 대상 품목을 규정

하는데 있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유럽연합(EU), 
미국 등지에서는견과류․어류․갑각류․패류 등의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표시 대상 품목의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규정과 비포장식품으로의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http://www.nocutnews.co.kr 2013).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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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실태를 조사하여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10대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와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

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남자가 32.9%, 

여자는 67.1%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50세 미만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대학교 재학․졸

업이 56.4%로 가장 높았고, 직업은 사무관리직과 주부가 21.6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에서는 100∼200만 원 
미만과 300∼400만 원 미만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식비에서는 30∼50만 원 미만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41.1%가 식품으로 인한 알레르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증상 부위로는 피부가 80.3%로 가장 높았는데, 연령에 따라

서는 피부에서 13세 이상 20세 미만이 88.9%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호흡기는 40∼50세가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화기(20.0%)와 전신(6.7%)은 5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p<0.05). 식품 알레르기 발생 횟수로는 연 2∼3회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 방

법으로 병원치료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약물치료 20.6%, 별다른 대처하지 않음

16.0%, 기타 6.1%, 알레르기 원인 식품 제한 3.8% 순으로 나

타났다. 5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병원치료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 연령에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05). 식품 알레르기의 유발 식품

으로는 총 44종의 식품 중에 인스턴트 식품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 계란, 생선, 우유, 돼지고기, 새
우, 갑각류, 견과류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발생 비율이 높고, 과
일에 의한 알레르기는 복숭아를 제외하고는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식

품 표시제의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 식품 제조업자의 교육과 관리,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홍보,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전문가에 의한 진단

과 관리, 소비자 대상 예방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에 비해서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이 발생되었을

때에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식품 첨가물의 섭취 증가로 인해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에 의한 알레르기 발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

대상 품목을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FTA로 식품의 수입과 수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

제적인 교역증대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국내 수입식품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13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알레르기

식품 표시를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가공식

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던 기존 정책을 비포장식품

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로 식품 알레르

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알레르기 식품의 표시제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대체식품 안내를 위한 소비자

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진료와 진단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들

의 판단으로만 설문 조사를 수행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정책과 관리

가 동행된다면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

여 국민 보건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는 해외로 수출된 국내 식품들이 해당 국가에서 표시위반으

로 리콜되는 사례도빈번한 만큼,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가 국

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에

서 보듯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식

품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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